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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樹立節次

1) 국유재산의 경우

  통  령

⑦

승

인

국 무 회 의

⑥심의
① 리계획작성지침

  ( 년도 6월말)

④ 리계획작성제출

  ( 년도 12월말)

⑧ 리계획통보

  (당해연도 2월말)

총    청   리  청

②
작성
지침
통보

③
계획
계상
신청

⑨
계획
통보⑤국유재산 리계획수립

  (법 제12조,  제7조)

재산 리

⑩집행

2) 공유재산의 경우

요재산의취득

‧처분계획작성 →

심의

요청

공유재산

심 의 회

심    의 →

심의

통보

자치단체장결재 리

계획

→

반

리계획

수    립

소 재산 리

(실‧과‧사업소장)

총 재산

 리 

소 재산 리

(실‧과‧사업소장)

총 재산

 리 

(재산담당국장)

→

지방의회상정

지방의회의결

〔확  정〕

집행부

→

통  보

리계획확정

총 재산 리

(재산담당국장)

실무강좌


